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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계법령 발췌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■  

제 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61 ( ) 법 제 조에 따른 자동차대여 29

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과 같다6 .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개정 [ 6] < 2021. 9. 24.>□ 

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제 조 관련( 61 )

항 목 등 록 기 준

등록기준 대수1. 
가. 영업구역이 전국인 경우 대 이상: 50

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하나의 특별. , 

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 시· · · ·

군에 소재하고 주사무소 등이 소재한 특별시 광, ·

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· · 시 군에서·

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대 미만의 범위에서 : 50

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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